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6. 12. 9.>
객토·성토·절토의 기준(제4조의2 관련)

구 분 기 준
1. 공통사항  가.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

 나.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
이내 일 것

 다. 농지개량시설의 폐지·변경,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
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

2. 객토  가.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
목적에 적합할 것

 나.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
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

3. 성토  가.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
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

 나.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
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
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
용할 수 있으며,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
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)

4. 절토  가. 토사의 유출·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
할 것

 나.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
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


